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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상기 탄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는 노동

자,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하루에 7명, 일 년에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끔찍

한 현실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몇십만 

원짜리 자동 멈춤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여 죽고 있

습니다. 2016년에는 위험이 이미 널리 알려진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실

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러한 끔찍한 현실의 반복은 사업장의 90%가 법을 위반하고, 법 위반으로 노

동자가 사망해도 말단관리자만 ‘꼬리 자르기’로 처벌하고, 평균 벌금이 420만 원인 

‘솜방망이 처벌’이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은 일터에서 최소한의 법이 준수되도록 해서,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절절한 요구입니다. 10년간의 입법 추진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 피해자 유족의 곡기를 

끊은 단식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 지금도 ‘국민의 78%는 이 법이 재해 예방에 도

움이 된다.’, ‘국민의 56%는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80%가 이 법

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호주 캐나다 등이 사망시 25년형이나 무기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경영책임자 

의무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안전점검을 성실히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협이나 사

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

벌등에 관한 법률이 경영책임자 의무를 10여 개가 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명

확성의 원칙 등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두성산업은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 최소한

의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시행까지 1년이 넘는 기간



이 있었으나, 법의 이행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사회가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 시민의 죽음

이 넘쳐나는 참혹한 현실을 끊어내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두성산업 주식회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

니다. 

2022년 0월 00일 

탄원인 000외 00명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귀중 

 [두성산업 위헌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엄정처벌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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